
■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[별지 제18호 서식] <신설 2019.5.10>

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
(신고내용 확인)

 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.

 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아래 ‘신고내용 확인’ 과정에서 권리보호요청 대상

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▢ 권리보호요청제도란?

 ○ 국세행정 집행(예정)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한 권리침해가 

예상되는 경우 납세자(세무대리인)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.

▢ 신고내용 확인 시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

• 신고내용 확인 범위를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거나 처리일정을 안내하지 않는 

행위(처리일정을 연장한 경우 포함)

• 신고내용 확인 범위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

• 해명자료 제출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 또는 결과 통지 등 후속처분을 

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

•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․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

을 요구하는 행위

•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

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

▢ 권리보호요청 방법

 ○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*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(☏국번없이 

126-3)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.

   *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, 양식에 관계없이 

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.

   ⇨ 국세청(www.nts.go.kr) > 국세정보 > 세무서식 > “권리보호요청서”

○○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

210㎜×297㎜(신문용지 54g/㎡)


